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調훌擺當者 여러분에게 

이벤에 當院에서는 建國以來 처음으로 國富統計家計짧門調효를 

實極하게 되었읍니다. 

國富鏡計調훌는 國力의 源良안 國富를 把握하여 國民經濟를 總

體的으로 測定하는데 必홈한 基本洗計調훌로서 이 는 우리 나라 經

濟의 長期的「비존」과 g 標設定을 寫한 方向을 提示해 주는 重要

한 基鍵資料가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번 寶施되는 本調훌는 第3次5個年計劃樹立에 없어서 

는 안될 基廳資料로서 더욱 그 意義가 큰 것임니다. 

二러나 이처럼 重要한 本調효의 成功的完透에는 調표를 擔當하 

는 여러푼블의 誠意있고 正確한 調곁tr톱動에 依해서만이 바로소 이 

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調흉擔當者여 려 분들은 任務의 무거 움을 다시 한 번 銘心하여 맡 

은 l:lr 所任을 다 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여러분틀의 健{훨j플 ll) 

는 바입니다. 

1968年 11月 日

經濟企劃j院調훌統計局f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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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調흉답的 

國民經濟活動의 成果로서 著種된 物的財貨(有形홈慶)의 存걷E 

量(現tE賴)을 最終消費單位인 家計의 面에 애 調훌하여 

가. 經濟的 國力의 把握

나. 國民所得과의 比較

다. 資本홉積의 計測

라. 國家資源의 國際比較

마. 富의 分配構成

바. 經濟開훌훌計劃， 國家動員計劃， 國土建設計劃等 諸般經濟施

策立案 및 分折의 資料로서 利用하는데 있 다. 

2. 調흉의 、뿔的根據 

統計法 第3條의 짧定에 依한 政府指定維計 第21-4號에 依한 

것이다. 

3. 調훌範圍 및 對象

가. 調훌地城의 範圍

우리나라 초權이 現實的부로 行使되고 있는 全領域으로 한 

다. 

나. 調흉客體의 範圍

(1) 對象家口

全國에 居住하는 全家口를 調훌對象으로 한다. 여기서 

家口라 함은 居住와 生計를 같이하는 基本的인 生活單선I를 

말한다. 

但， 다음의 家口는 調훌對象에서 除外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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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單身A로 家計를 營罵하는 家口.

(나) 軍險의 拖設內， 橋導所， 留置場 및 少年院內에 居住

하는 家口.

(다) 寄宿舍， 養老院， 合宿所 其他 收容所 等의 集團家口.

(라) 外國의 大使館， 領事館 等의 外國A官更 및 활韓外國 

軍險 構成員의 家口.

(2) 對象홉塵 

調훌對象資훌은 所有者 초義에 依해 調훌家口의 自 己所

有資塵을 對象 o 로 한다. 

(가) 建 物

所有主가 直接 使用하는 住힘은 꺼論 다른 場所에 空

家， 賢家， 新葉中의 形式으로 所有하고 있는 家計用 住

흰 빛 非住Eξ建物도 調흉對象에 包含한다. 

但， 여기서 말하는 建物에는 地上 建物만을 指稱하고 

짧地는 除外한다. 

(나) 耐久消費財

口디口 B 

φ 잠 느-=-
@ 1t: *훌 톨 

@ 찬 Z--} 

@ 卓 子

@ ß훌 톨 

@ 훌훌 鏡 機

@ 훌훌 Ji 
@ 洋 ‘服

對 象 範 圍

時價(殘存價f直에 對한 市場購入價

格) 3， 000원 相當 以上

新品으로 取得하여 3年을 經過하 

지 않은 것으로서 時價(殘存價f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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品 g 對’ 象 範 圍

@ 오 바 | 에 對한 市場購入價格)3， 000원 相

@ 數皮목도리 

@ 時 홉f 

@ 카 메 라 

@ 電 훌훌 

@ 鐵 홉 機

행 TV 受像機 

@ 라 디 오 

@ 電氣冷훌庫 

@ 홈훌覆아이롱 

@ 스 토 브 

@ 扁 風 機

@電機믹사 

@ 메 어 콘 

@ 엽 훌‘ 

@ 피 아 노 

@몰 캔 

@ 應 接 헬 

@ 自 훌훌 車

@오토바이 

@ 乘 用 車

@ 금 패 물 

當以上

時價(殘存價t直에 對한 市場購入價

格) 3， 000원 相當 以上

時價(殘存價f直에 대한 市場 購入

價格) 3， 000원 相當 以1:

(다) 耐久生塵財 및 動植物

/品 目| 對 象 範 圍
j 행 原 動 機 I 1) 高等菜鏡朝作， 花草載培， 果樹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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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 쫓홉載培， 菜種生훌， 溫室

載培. 버 섯 載培， 油暗作物載培，

鐵維作物載培， 藥用作物載培，

煙草載培， 사탕수수錢培， 사탕 

무우我培， 뽑草「호프」載培， 觀

賞樹載培， 고리버들我培， 딱載 

培， 茶載培， 種畵 및 9際Oß， 養

醫， 養種 生옳等의 業을 主業

무로 經營하지 않는 農家口

2) 果樹 100械 末浦， 韓牛 5頭 未

滿， 養隊 30頭 未滿， 養類 1, 000 

首 未滿， 좋L牛 5頭 未滿， 좋L山 

추 30頭 未滿， 養峰 30뽑 未滿

의 農家口.

3) 造林띄育뽑， 竹林育成， 造林，(:J(:

木， 新옮， 符鋼 等의 林業， 代

木業 및 符繼業을 초業무로 營

經하지 않는 家口.

4) 農林業 附帶 「써비스」 業을 主

業으로 經營하지 않는 家口.

5) 個A 쩔業짧를 내지 않고 總業

및 水盧養植業을 經螢하는 薦

家口.

6) 非農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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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調훌時點 및 期間

가. 調훌基準時點 

1968年 10月 31 日 現在
n 
J 

--



但， 調흉의 實際的 便益과 했果를 考慮하여 實흉 日 現H:의 

所有資훌을 調효할 수 있다. 

나. 調효期間 

(1) 準備調養

1968. 11. 7~11. 9(3 日 間)

(2) 實 호 

1668. 11. 11~11. 20(10 日 間)

5. 調효事項 

가. 家口에 關한 事項

(1) 家口所在地

(2) 家口의 營農區分

(3) 家口主 옳業 

(4) 家口人員數

나. 建物에 關한 事項

(1) 家口의 屆ä:種別

(2) 建葉構造

(3) 層數 및 建짧延첼數 

(4) 建葉時期(增 改흉흉 包含) 빚 購入時期

(5) 購入時에 있어서의 經過年數

다. 耐久消費財 맞 耐久生慶財

(1) 品 種

(2) 新古區分

(3) 數 量

(4) 時 價

라. 動植物에 關한 事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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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品 種

(2) 數 量

(3) 性 別

(4) 年敵 및 樹敵

(5) 時 價

6. 調호方法 

全國의 全家口中에서 標本家口로 選定된 12, 397 家口를 調효 

員이 直接 닮問하여 所定의 調훌票에 依據 面接 調좁한다. 

7. 調호員의 留意事項

가. 調훌員은 調흉에 臨함에 있어 始終 親切誠實， 讓避한 態、度

를 잃지 말것이며 本調훌의 趣릅와 本調훌가 統計B 的外 鏡

金等 他 g 的에 使用되지 않는 다는 點을 被調호者에게 充分

히 說明하여야 한다. 

나. 調養員은 調효家口를 굶問할 때에는 時間의 選澤에 格別

留意하여 食事時間과 夜間 굶問을 避하여 야 하며 또한 調흉 

家口가 冠婚喪쩔 等￡로 調효應答에 適切치 못한 與件이 發

生했을 때 는 再鼓問하여 調훌를 하여 야 한다. 

다. 調養에 있어서 歸落， 重復， 虛碼， 造作 等이 없도록 하여 

야 하며 主觀的 判斷과 記入은 銀對로 상가해 야 한다. 

8. 準備調호(11月 7 日 ~11月 9 日)

本 調호(實흉)를 圓뽑히 寶雄하기 짧한 事前 調좁로서 調호 

員은 이 期間을 通해 擔當 調훌區의 地域的 範圍를 充分허 事

前 續효하여 該當 調훌區內 調훌家口의 實存與否를 標本 家口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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運짧號의 JI原序애 따라 確認한 後 本調훌의 趣톱툴 짧明하고 積

極協助하여 줄것올 付託한다. 

9. 賽 흉(11月 끄日 ~11月 20 日)

가. 準備調훌를 通해 確認、된 調훌家口를 標本 豪口一連-짧號의 

11原序에 따라 찮問하여 所定펀 調흉票에 依해 面接 調효한다. 

나. 調흉應、答者는 휠수있는 限 應答能力이 있는 家口主 或은 

그 家口의 초續에 依해 調흉가 이루어 지도록 한다. 

다. 實좁期間中 調훌員은 每日每日 調훌透行狀況을 管觀하는 

擔當洞 물‘面 指導員에게 아침 8. 30~9. 00사이에 報告함으 

로서 ‘I를常 調호進行過程을 指導員이 把握할수 있도록 한다. 

10. 調훌不能家口에 對한 處理

다음과 같은 調훌家口가 發生하였을 때에는 該當調훌員은 管

藉， 洞힘面의 該當 指導員(;同몸面 擔當職員)에게 그 事田를 報

告한 다음 錯導員부로 부터 調흉家口代替에 관한 휩示를 받아 

調훌블 繼續하도록 한다. 

가. 調흉該當家口가 現tE 空家로 있을 경우. 

나. 調호把總家口의 짧生드로 2며以上의 b률重한 說得에도 繼續

不應 拍否할 경우. 

11. 指導員의 業務

調효區를 管轉하는 洞몸面의 統計擔當職員이 *륨導員이 되며 

指導員은 다음의 業務를 邊行한다. 

가. 調효區 確認 擔導

指導員은 該當調흉員을 帶同하고 準備調흉時 調훌區를 寶

地 훌훌훌하여 調훌圖의 境界等을 R훌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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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調효不能家口에 對한 處理

指導員은 調흉員으로부터 調훌不能家口에 대한 報告를 받 

으연(10項 參照) NP時 다음의 홈領으로 調훌不龍家口를 새록 

히 1\替하여 調훌를 繼續할수 있도록 해 야 한다. 

(1) 調훌家口表의 該當調흉不龍家口의 備考爛에 그 事由를 

簡單히 記入하고 다음 家口一連짧號에 該當하는 家口를 새 

調훌家口로 代替하여(該當家口一連짧號에 朱書로 O標識한 

다) 調호員에 게 繼續調훌토록 指示한다. 

(2) 調훌指總家口의 경우는 調훌員을 帶同하여 直接調흉家口 

를 꿇問 再三짧、曲히 說得하고 그래도 不應할 경우에만 代

替토록 한다. 

다. 寶흉指導 

實훌期間中 調훌員의 日 日業務透行狀況을 報告받고 그 動

態、를 빨常把握하도록 하고 管內 調흉區를 隨時 쉰M밍하여 調

효가 圓消허 實施되도록 指導한다. 

라. 調훌票類의 慶集樓討 및 提出

調훌完T된 調훌票를 檢討聚合한後 끄月 25 日까지 市(特別

市)， 道 調훌統計課로 提出한다. 

마. 調훌員事故에 대한 處理

調훌期間中 調효員의 事故로 調훌를 透行할수 없게 되었을 

때는 郞칫l 調흉員 事故報뽑를 市(特別市)， 道에 하고 調흉를 

代行할수 있도록 適切히 惜處한다. 

12. 調호票 記入훨領 

가. 一般的 事項

(1) 調훌票의 記入은 좁色 또는 黑色볼펜 또는 잉 크를 ’ 使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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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야 하며 文字는 漢字로 표確히 記A하고 數字는 「아략 
벼 아」 數字(1， 2, 3, 4等)록 記入한다. 

(2) 記入途中 錯誤 또는 誤讓에 依한 訂正은 반드시 複線(=)

을 긋고 訂正하도록 한다. 

(3) 該當 事項이 없을때 는 힘線(\)을 반드시 左上에 서 右下

로 긋는다. 

(4) 同一한 內容을 여 러 차례 記入할때 「上同J r 11 J 等파 같 

은 方式으로 表示하지 말고 다시 한번 記入토록 한다. 

(5) 記入이나 訂표은 반드시 調흉過程에서 行하도록 하여야 

한다. 

(6) ※ # 標識 및 염 標識의 符號爛 (명) 은 記入하지 않는다 

나. 調흉票 各爛

(1) 表 紙

(가) 調훌家口 所在地明示

調훌區짧號爛에 該當調훌圖覆號를 記入한 다음， 調효家 

口의 住所와 該當 標本 家口一連홈號를 各各 該當爛에 記

入한다. 

(나) 쩔農區分 

(1) 營農家口

營廣家口라 합은 農業을 生業(生計， 햄利)2.룩 하는 

家口로서 다음의 各號에 該當하는 家口를 말한다. 

(가) 所有如何를 不問하고 논， 맡， 樹園地等 總、面積 300 

* 以上을 直接 짧作하는 家口.

(나) 大家홉(소， 말)을 爾育하는 家口(但， 運搬用， 廳

馬用， 玩賞用 等은 除外)

(다) 中家畵(돼 지 , 염 소 等)을 都合 3마리 以上을 爾
-s --



育하는 家口.

(라) 小家홉(토끼 等) 40마리 以上 또는 家賣〔닭， 오리， 

거위等) 30마리 以上을 爾育하는 家口.

(마) 高等園藝(露作을 避하고 建物， ~훌훌훌. 울 等의 鎭

設을 利用한 園藝)， 菜藏， 特用作物 等 100활 또는 

果樹， 1휩園 等을 200헬 이상을 輯作하는 家口.

(바) 5群 以上의 養峰을 하는 家口.

(사) 훌훌種이 10g 以上을 小훌훌하는 家口-

(아) 農業과 他훌業과의 暴業일 경우에는 앓業收入。1 

總收入의 50?6 以上을 白하는 家口 . 

(2) 非農家口

營農家口의 定義에 該當되지 않는 냐머지 家口.

(다) 家口王 逢業

家口主란 戶籍과는 關係없이 事實1: 家計의 責任을 지 

고 있는 家口員을 말한다. 

家口초의 훌業은 「興韓網績I業林式會社 仁川工場 或

은 本社」와 같이 家口主가 하는 事業의 種類(網置工業，

土木，建葉業， 雜貨都散寶業， 家具製造業等)를 動務處(本

社， 支社， 工場， 支廳， 營業所， 市場等)와 結付시 켜 詳

細혀 記入하고 經營主， 經理課長， 店員， 木手， 運轉手，

품팔이 等으로 從事上의 地位가 表示되 도록 記入한다. 

(라) 家口人員數

調훌基灌時點율 基準하여 講훌家口의 家口員으로서 過

去 3個月 以上을 살아왔거 나 앞으로 3個月 以上을 잘려 

는 사람을 말한다. 

(바) 居住 種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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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自 家

現在 居住하고 있는 建物이 事實1::. 自 己所有인 것을 

말하며 登記與否， 年願， 月 願等의 뿜O職金을 다 支擁하 

지 옷하었다든가 하는 것은 相關없다. 

2) 셋 칩 

現在 目己가 居住하고 있는 建物이 他人무로 부터 

建物 全體를 빌린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포人家口는 

한 울안에 살고 있지 않아야 하며 「집세」의 支佛與否

는 相關없 다. 

3) 舍 힘 

現在 自己가 거주하고 있는 建物이 會社 學校 또는 

이 밖의 公共團體로 부터 一時的으로 提供된 것을 舍

격이 라고 하며 「집세」의 支佛與否는 相關없다. 

4) 셋 방 

現在 自 己가 居住하고 있는 建物이 他人L로 부터 

建物의 -‘部를 벌린것을 말하며 「방셰」의 支佛與否는 

相:뼈없다. 

(바) 作成年月 日 및 應答者區分

1) 調흉票의 作成年月 日을 記入한다. 

3) 應答者를 「家口主J， r主觸」等으로 區分記入한다. 

(2) 建 物

(가) 所有王가 直接便用하는 住흰은 %論 다른 場所에 空

家， 홉家， 新第中의 形式‘￡록 所有하고 있는 家計用 住

~ 빛 非住E힌建物도 調흉記入한다. 

또한 建物을 住흰으로 他에 홉與한 경우는 rOJ표， 非

住~으로 他에 賢與한 경 우는 rL\J표를 各各 陳數爛 該當
, ‘ 1 i 



훗흉號에 標識한다. 

但， 非住현을 다른 場所에서 所有초 自身이 直接使用

할 때 는 調효하지 않는다. 

〈나) 所有主가 同一場所에서 自 己所有住멸을 家計와 뽑業 

兩用으로 使用하고 있을 경우에는 家計가 차지하는 面積

(建짝)이 營業用보다 플 경우에만 調흉記入하고 家計가 

차지하는 面積이 작을 때에는 調호하지 않는다. 

〈다) 셋집， 舍켠， 셋방에 該當하는 경우의 家口는 住얻빼 

응 調흉하지 않고 料線을 긋는다. 

但， 다른 場所에 自己所有住옆을 所有하고 있을 때에 

그 所有住~을 調훌記入하고 陳數爛의 該當畵號에 家計

用 住~안 때 는 rOJ 非住흰인 때 는 rlU으로 標識한다. 
(략) 建物은 構造別， 당호得時期別(建葉， 增棄， 購入時期)로 

各各 다른 爛을 利用하여 記入해 야 한다. 

郞， 한 쏠地위 에 二種以上의 寶材에 依해 建第된 建物

이 2陳以上이 있을 때에는 各己 構造別로 分離하여 各各

記入하여 야 하며 또한 新藥， 增藥， 購入等 그 時期가 다 

를 때에도 各各 分離하여 記入하여야 한다. 

(마) 建棄 構造

1) 自 B所有 建物을 建葉資材別로 그 構造를 다읍의 分

類에 依熾 各各 한 爛에 1個 構造別로 分類記入한다. 

가) 鐵將콘크리 트造 또는 鐵觸 鐵骨콘크리 트造 

建物의 뼈대， 外慶 等의 主要部分이 鐵觸 또는 鐵

骨콘크리트造로 建葉된 것을 말한다. 

나) 燦互石造의 부록크造 

建葉의 뼈대， 外慶 等이 벽돌， ‘ 石造 ‘및 부록크 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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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建葉된 것을 말한다. 

다) 鐵il-造

建物의 뼈대가鐵骨(니工「型鐵셈)로 建造되고 外

廢이 鐵짧콘크리트， 벽돌， 石造， 부록크以外의 材料

로 建榮된 것을 말한다. 

라) 木造 빚 木造볼탈造 

建物이 主된 構造部分中 기 둥等의 뼈 대 가 木造로 

建葉되 고 外뿔이 불달， 土慶 等.9.-~ 建藥띈 것 을 말 

한다. 

마)其 他

簡易木造 빛 簡易木造몰탈造의 建物을 말한다. 

2) 但， 建物의 建葉構造의 一部가 木造， 다른 一部가 鐵

節콘크리트造等과 같이 一個建物에 使用된 主要資材가 

二種以上의 材料에 依據하여 建葉된 경 우에 는 建葉面

種(建갑p) 寶材使用의 多少에 따라 큰 部分의 構造로 

한다. 

(바) 層數 및 延建JtP

1) 層 數

層數는 事實上 層우로 看做할 수 잃는 地下 및 地上

의 層數만을 記入한다. 

2) 延 建 햄 

가) 建양은 登記等의 文書에 依하지 않고 事實上 現所

有建物이 퍼有하고 있는 延建확數블 말한다. 

나) 建物。1 一部에 붙어 增驚된 경우 構造的무혹 完全

히 i部分이 된 경우에만 建합에 算入하고 板予， 合

板 等으로 一뽑的으로 假設련 部分의 面積은 除外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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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 1댈은 며方 六R(198cm程度)우로서 198cm x 198cm 

가 1활이 된다. 

(사) 짧짧， 增改棄 또는 購入時期

1) 現所有建物의 建棄， 增값짧 또는 購入年度블 正確하 

게 記入한다. 

2) 遺靈 相續建物 또는 이 밖의 다른 理田로서 建物의 正

確한 取得時期가 不明한 경 우에 는 「解放以前j， r解放

以後~6. 25以前j， r6. 25以後~4. 19以前j， r5. 16以

後」와 같이 歷史的 事實에 없해 그 取得年度를 반드시 

記入한다. 

3) 짧 使用하는 建物에 附홉하여 增葉 或은 改第하었을 

경우 그 增改葉部分에 所要된 費用이 觀使用建物價格

(時훌)의 용 以上얀 경 우에 限하여 만 增， 改葉한 年度
를 그 建物의 取得年度(新葉年度)로 한다. 

(아) 購入時에 있어서의 經過年數

1) 隨入한 建物에 限해 서 購入時期i 부터 建立時期로 

뺑及計-算한 經過年數를 記入한다. 

2) 建輩， 增改葉에 該當하는 建物은 쐐線 r_j을 긋는다 

(3) 耐久消費財

(가) 一般的인 事項

1) 耐久消費財品덤의 調훌는 純牌히 家計用￡록 取得한 

홈塵에 限하며， 家計와 事業 等 兩用인 경우는 使用의 

頻慶가 家計用으로 더 많이 使用될때만 家計쫓훌훌으로 

看做하여 調훌한다. 

2) 他A에게 훌與하었거나 典當輔等어1 振當되어 있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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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調훌對象資盧무로 하고 反面 他A으로 부터 借用한 

品 B은 調흉에서 除外한다. 

3) 購入첫約， 뿜U戰等이1 依해 現品을 아직 껏 ~I 受받고 있 

자 않드라도 調훌하여 야 한다. 

(나) 品 目

1:::1 
口口 目 內 容 例 示 및 說 明

木製， 觸細據器製， 호마이 카 뚫裝 

φ 잠 농 1 節製， 鐵鋼製， 非鐵金屬製의 옷장 

(2) {~ 維

@찬 

<Il 卓

I @ 첨 

I (Qj 재 봉 

@韓

@洋

(양복장， 설합장 等)， 캐비낼， 이 

불장과 大型 鐵鋼製， 非鐵金屬製

의 트렁크 包含.

| 木製， 轉細像器製， 호마이 카擊훨 

톨 | 節의 化짧훌 (精子와 1組가 된 衣

| 械暴用의 것， 鏡臺만의것) 但， 最

| 小型 化避훌훌除外. 

잠 | 轉細像器製， 호마이 차蠻裝節製， 食

i 뚫熾 包含·
子 j 명뽕짧I f.총器製， 호마이 카쫓裝BfIi製， 자 l 

개 皮 빚 테 불， 책 상 包含

木製， 鐵鋼 및 非鐵金屬製 l A. 및 

2A用， 메트리스가 있을때는 包含.

기 1 발틀， 손플， 및 工業用미싱 包否·

服 | 上下服 1별， 두루마기， 男女神士
| 淑女用에 限함. 

服 { 上下服 1벌 男女細士淑女用에 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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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口 目

@오 바 

함 가죽장 F 等 皮華製品 包含 | 內 容 例 示 및 說 明

리
 
-
함
 

도
 -

목
 -

皮

一

밟
 { 

·
時

@ 

-
@ 

毛織， 默皮， 毛(밍크 等)製 스프 

령 코프包含. 몇女뼈士淑女用에 限

함. 

수탈피 , 밍 크 等의 짧皮， 프E製. 

팔목時計， 회 중시 계 等의 f뽕帶用 

時計， 座鍾時計， 훨좋時計等 . 

@ 카 메 라 擁帶m寫휩機(附屬 三뼈l셰웅대 包

含)

@ 홉훌 훌훌 

@ 훌훌 홉 機

乾電池式 擺帶用電義 包含.

(트랜지스터式 포터불) 

乾電池式 擁帶m電-훤 包含.

(트랜지스터式 포터불) 

擔帶m 小型 TV 包含. (트랜지 스 

터式 9인지 小型 TV等)

o TV 폴像機 

@ 라 디 오 | 트랜지 스터 包含.

@ 톨훌冷훌훌 .. 

@$ 톨톨훌훌아이롱 

@ 스 토 브 ! 電氣스둥브， 오일(石油， 輕油等)
스톡브， 까스스토브 等.

@ 홉 風 機 | 座뚱， 天井用의 모든 扁風機， 換氣
用도 包含.

η
 
‘ 9 “ 



口C口1 터 | 內 容 例 示 및 說 明

@힐짧 믹사 1 

@ '에 어 콘 l 펀氣冷房裝置(룸， 쿨러 ) 
@ 엽 

@ 피 아 

@빛 률 캔 l 電氣올캔， 하온드올캔 등. 

{~ 1J.를 接 싫 | 安樂倚子， 소-파 등· 

@ 自 훌훌 훌 j 聽技用 包含· 빼兒用은 除外·

@ 오-토바이 i 三輪車除外· A쿠타 包含·

o 훌훌 用 훌 | 自家用 乘用車에 限함 
(뼈 금 패 물 l 금반지， 곰목거리， 금비녀 등 
(다) 品 種

保有하고 있는 各品目이 어떠한 種類의 品種인가을 圖

分할 수 있도록 記入한다. 

(라) 新古區分

調흉時點現在의 各品目에 대한 老析程度를 新品 또는 

中古品무로 區分 表示한다. 

(마) 數 量

保有하고 있는 品 B 의 數量을 記入한다. 

(바) 時 價

調훌時點 現tE 그 品目의 殘存價뼈에 대한 市場購入價

格을 品種別로 記入하지 말고 總合計를 記入한다. 

(4) 耐久生塵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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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品 目

디 
口口 內 容 例 示 및 說 明

@ 原 삐 械 | 石油， 揮發油發動機， 되젤엔진， 

電動機.

행 揚水홉 i 
@ 嘴 헬 機 I^力慣驚機， 動力慣驚機·
@ 澈 빼 機 I^力搬紹機， 動力搬紹機
명 훌 짧 機 I ^-力製觸機， 動力製觸機-

(행 찌 熾 機 I^-力멧織機， 動力%織機
@ 牛 馬 훌 | 午馬除外
@ 脫 쨌 機 1 足隨뾰較機， 動力脫敎機·

船 | 木船， 鋼船， 動力， 無動力·

빼 | 定置網， 投網， 其他薦網·

(나) 品種， 新古區分， 數量， 時價의 記入을 耐久 消費財으 

記入要領에 準함. 

(5) 動植物

디 
口디 

@ 좋L 

@ 훌훌 

@돼 

@ 훨. 띠 

담 

牛

牛

지 

후 

內 容 例 示 및 說 明

흘스다인， 저지， 其他 雜種.

부라민， 아베덴 앵거스， 헤리호드， 
쏘트혼， 其他 雜種.
버크샤， 웹 μ 샤， 요수샤， 듀록저지， 
其他 雜種.

자넨， 말파민， 누비 안， 其他 雜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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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容例示및說明 

~ 툴t | 백색 레구其흔他， 뉴햄프샤， 프리마A록， 
在來種， 雜種 __ ~~ ____ 1 

@감 나 
” 

@밤 나 

(가) 品種， 數量의 記入要領은 耐久生盧財의 記入홈領에 

準함. 

(나) 性 別

1. 6 , 2. 우 該當짧號에 O標識로 表示한다. 

(다) 年敵 및 樹敵

1) 動物의 年敵을 可及的이면 몇年 몇月까지 記入한다. 

2) 果樹의 홍용植한 해 부터 年數를 記入한다. 

但， 年敵 및 樹敵이 各各 다른 品 B 의 경우에는 品

目爛最終爛의 餘白을 利用하여 別個調흉한다. 

(라) 時 價

動植物의 年敵 및 樹斷을 全然 알수가 없을 때에만 年

敵 및 樹斷爛에 는 剩線을 긋고 市場購入 價格무로 推定

記入한다. 

13. 調호票類의 檢討提出

調훌完T된 調훌票類는 家口짧號JI直序대로 다시 한먼 整理檢

討하여 잘못된 記入의 與否를 確認、한다. 

가. 調훌家口表와의 對照

調흉家口表에 記入된 家口一運짧號와 比較檢討하여 相互

一敎與否를 確認한다. 

나. 調훌票의 檢討 및 再調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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調훌 흉흥領書에 依한 올바른 方法에 依하여 各 調훌項目。l 

調훌되었는가? 서로 關係가 있는 相關調훌項目의 調養에 잘 

뭇된 記入이나 編홈 等야 없는가플 다시 한벤 檢討하여 잘옷 

펀 事實이 짧見펼 때는 該當家口를 반드시 再끓問하여 그 자 

리에셔 是正토록 하여야 한다. 

다. 調훌票類의 提出

以上 檢討 整理된 調흉票類는 調훌完T 日 다음날 까지 洞

몸面의 擔當指導員에게 다음의 調훌票類플 直接 持參 提出하 

여 그 引풍引繼률 하여 야 한다. 

(1) 調효家口表 

(2) 調흉票(調흉區마다 1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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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쫓웰 

(~. 調 養 票 記 入 例 示、
2. 國富統計調홉家計部門調훌區分布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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